
전력구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(안)(요약)

1. 추진배경

□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운영상 미비점·개선사항 등에 대한 반영

2. 개정(안) 주요 내용

 1   사업책임기술인 등급(PQ)

m 종합심사 낙찰제 기준 금액 상향(25억→40억) 관련 평가 기준 반영

 

현 행 개 정(안)

 단, SOQ 대상 용역의 경우 기술자격(토질 및 기초  

또는 토목구조 기술사) 보유기술인에 한하여 만점을 

부여한다.

 단, SOQ, TP 대상 용역의 경우 기술자격(토질 및 기

초  또는 토목구조 기술사) 보유기술인에 한하여 만

점을 부여한다.

 2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(PQ)

m 현행 수행한 용역 준공 실적 외에 기본설계 단계에 참여한 기술인에 

대해서도 실적 부분 인정

- 개정 시행일 이후 진행 중인 사업부터 인정, 소급 적용은 불가

현 행 개 정(안)

□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

 ◦ 용역단계별 계수

  - 실시설계 : 1.0

   ※ <신설> 

   ※ <신설>

  - 기본설계, 건설사업관리 : 0.8

  - 타당성조사 : 0.6

□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

 ◦ 용역단계별 계수

  - 실시설계(기본·실시설계 통합발주 포함) : 최대 1.0

  ※  전력구 설계용역의 기본설계 : 0.6(기본설계 심

의 후 결과보고가 끝난 경우, 기본설계가 완료

된 것으로 보고 실적으로 인정한다.)   

  ※  동일한 사업, 동일인에 대해 최대 1.0만 인정

    (예시) 기술인A(기본설계)+기술인A(실시설계) ≠1.5

  - 기본설계, 건설사업관리 : 0.8

  - 타당성조사 : 0.6


